
(별지 제1호 서식)

담당부서

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(승인)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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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세관 해당(동일)용도에
사용할 자

사용(설치)장소
※전용물품 승인시

 유의사항 

 「관세법」 제83조제1항 단서와 「사후
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
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승인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20  년  월  일

  신청인    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3

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임을 승인

합니다.

20 년  월 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     귀하

 * 구비서류 :
 1. 신청서 1부
 2.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
 3.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(또는 견본품) 등
 4.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수수료

없 음

※ 유의사항 : ①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
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․용도세율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율을 적용 받을
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
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 사후관리세관에는 해당 물품을 사후관리하는 모든 세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